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2 회 수정 1 차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2,768,010 13,583,040

일반회계 428,169,551 12,845,087

특별회계 24,598,459 737,954

기타특별회계 24,598,459 737,95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38,225 22,147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7,321,482 219,644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150,066 34,50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70,099 20,103

수질개선 특별회계 10,466,062 313,982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3,002,328 90,070

기반시설 특별회계 215,340 6,46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34,857 31,04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22,54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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